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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슬러지처리시  치사업비 채승인(안)

                       출 일 자 : 2004. 07 .   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출  자 : 사 천 시 장 

1. 안사

 ◦ 하 처리장에  발생하는 하 슬러지의 처리시  치를 하여 

필요한 사업비  국고부담분(70%)에 하여 환경부 『환경개

특별회계』 을 자받아 부담코자 함.

2. 법규

 ◦ 지방자치법 115조, 환경개 특별회계법 4조2항

3. 주요골자

 ◦ 하 슬러지처리시  치에 필요한 사업비  국고부담분(70%)에 

하여 환경부『환경개 특별회계』 을 우  자받아 충당

하고, 원리 상환  국고보조로 지원받는 도임

(단  : 백만원)

사업명

사업비

비고
합계 지방비

국고 자

소계
2004년

자액
2005년

이후

하 슬러지처리시
치사업 2,900 870 2,030 651 1,379

의안

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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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회 채승인신청액 : 651백만원

 ◦ 하 슬러지처리시  사업계획

   - 치 : 사등동 114-1(삼천포하 종말처리장내)

   - 시 용량 : 20톤/일

   - 사업 간 : 2004. ～ 2006. 8

   - 사업비 : 2,900백만원

4. 타사항

 ◦ 자  상환조건

   - 상환년도 : 2010년～2019년도(5년거치 10년 균등상환)

   - 이     : 연리3.63%(변동 리)

   - 상환재원 : 환경부 국고보조 (이자포함) 지원

 ◦ 지방채발행승인공 사본(행 자치부) : 별첨


